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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정책 과제

▒ 조세 부담의 형평성 기조는 유지하되 고령화 대비를 위해 과세대상자의 세 부담이 

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세액공제율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.

● 연금저축(퇴직연금 포함) 등과 같이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

항목의 경우 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.

- 현행 12% 세액공제율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5% 이상

으로 조정함.

● 과표소득 구간 증가에 따른 한계세율 증가로 한계 과표소득자의 세 부담이 

급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.

- 과표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는 과표소득 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

세율이 9%p(6%→15%, 15%→24%), 11%p(24%→35%)로 급증함.

- 따라서, 해당 세 부담에 대해 일정수준을 감액하거나 점진적으로 증가

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.

▒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액공제 한도 설정 

등과 같은 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● 적격개인연금(연금저축)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, 가입자 속성별

(근로자, 자영업자 등) 세제 차등화, 법인세제 검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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